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시티건설 중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굴착기 협착  件  
안전기획팀

‘23.05.30. 13:30 

□ 시공사  : ㈜시티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 

□ 현장개요

   ◾현 장 명 : 중부내륙고속도록 12공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인주면 일원)

   ◾공사규모 : 연장 8,48km(왕복 4~6차로)/ 교량 16개소(1.2km)

   ◾공사기간 : 2019.12. ~ 2024.12

□ 재해내용

  ‘23.05.29(월) 15시35분경 신호수(토공반장)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중인 굴착기를 전면에서 제지하던 

    중 넘어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원이 굴착기를 운행하여 무한궤도에 협착된 재해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신호수의 부적합한 위치 및 굴착기 운전원의 주시 태만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재해사례 전파 

 ▷ 신호/유도원은 건설기계 진행방향의 좌/우 측면에서 신호/유도 업무 수행

 ▷ 신호/유도원은 무전기 등을 지급하여 건설기계 운전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인원을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을 수립 후 신호/유도원 및 운전원 등 관련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신호/유도원은 역할 및 위치에 대한 교육 수료 인원을 비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상기 재해 사례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대책 수립 후 현장 점검 시행



■ 언론 보도자료(뉴스핌 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티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시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
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 35분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시티건설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1963년생)가 깔
림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 방향 반대로 이동 중인 굴착기를 제지하다가 넘어졌다. 
굴착기 운전수가 이를 보지 못한 바람에 A씨는 하반신이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
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티건설 
작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
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
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
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
고 말했다.


